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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

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」 제4조(법인의 사업)

중 세종문화회관의 운영(제1호)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규칙이

아닌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규정 및 내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

함.

○ 또한 이미 세종문화회관이 대관 규정과 공연장 대관 내규를 마련해

공정한 대관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바 현행과 같이 조례를 개정할 필

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가. 대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규정 및 내규

로 정하도록 함(안 제6조의2 제2항 및 제3항)






